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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☑ □ □ □ □

심의
(ʼ16.10.
14)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결과

사업보조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2조(보장비용) 및

제43조(보장부담의 부담구분) 적정
운영비보조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

총사업비 총
83,159,948천원

[국비]
6,525,000천원

[시비]
76,634,948천원

(보조율)
7.8 %

[구비]

사업내용

○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

○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보조
사회복무요원

○사회복지시설(노인, 장애인, 종합복지관 등) 근무 사회복무요원

○복지본부 5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, 복지본부 초단시간근로자 보수
등

사업형태 ☑직접수행 ☑자치단체 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(자치구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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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신종우
2133-7310

조영창
2133-7312

박소진
2133-7322

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신종우
2133-7310

임지훈
2133-7346

김혜연
2133-7323

복지본부 복지정책과
신종우

2133-7310
임지훈

2133-7346
권은새

2133-7347

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신종우
2133-7310

박달경
2133-7333

손다래
2133-7324

2 예 산 설 명

구 분 2015년
예산액

2016예산액
(A) 2017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8,927,799)
52,152,114

(x7,192,500)
67,154,075

(x6,525,000)
83,159,948

(x△667,500)
16,005,873

(x△9)
23

기간제근로자등
보수

(x-)
74,320

(x-)
43,825

(x-)
44,665

(x-)
840

(x-)
1

사무관리비 (x-)
11,800

(x-)
25,000

(x-)
35,000

(x-)
10,000

(x-)
40

특정업무경비 (x-)
120,000

(x-)
84,000

(x-)
84,000

(x-) (x-)

자치단체경상보
조금

(x8,927,799)
51,945,994

(x7,192,500)
67,001,250

(x6,525,000)
82,996,283

(x△667,500)
15,995,033

(x△9)
23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기간제근로자등보수

○복지본부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= 44,665천원

- 인부임
8,210원*14시간*4주*7명*12월

= 38,620천원

- 교통비
60,000원*7명*12월

= 5,040천원

- 보험료
43,660,000원*2.3%

= 1,005천원

사무관리비 ○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
20,000,000원

= 20,0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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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자치구, 동주민센터,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초생활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 및

보조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여

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제고

□ 사업근거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2조(보장비용) 및 제43조(보장부담의 부담구분)
○ 병역법 제3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
○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
○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(‘13.5, 관계부처 합동)
○ (가칭)洞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(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44호,

‘14.9.14)

□ 사업내용
○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지원
○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보조

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
○ 사회복지시설(종합사회복지관, 장애인, 노인 등)근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

지원
○ 복지본부 5급 이하 직원 대민활동비, 복지본부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등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○민관 사회복지 합동 세미나
15,000,000원*1회

= 15,000천원

특정업무경비 ○복지본부 5급이하 대민활동비
50,000원*140명*12월

= 84,000천원

자치단체경상보조금

○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
80,598,521,000원

= 80,598,521천원

○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
6,000원*748명*246일*50%

= 552,024천원

○사회복지시설근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= 1,845,738천원

- 시립시설
6,000원*353명*246일*100%

= 521,028천원

- 구립시설
6,000원*1,795명*246일*50%

= 1,324,71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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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□ 2017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83,159,948

보조금 교부 2017.01~2017.12 83,159,948 인건비 지원 및 정산

○ 총사업비: 83,159,948천원

□ 추진경위
○해당사항 없음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○ 『찾아가는 동주민센터』사업은 민선6기 공약에 근거하여 자치구와 협약

등을 통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‘15~17년까지 추진

□ 사업추진절차
○보조금 교부(시) ⇒ 보조금 집행(자치구) ⇒ 정산 및 보고(시 ← 자치구)
○계약체결

○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및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지원하여

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시민 복지체감도 제고

2014년도
○자치구, 동주민센터 근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지급: 2,123명

○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: 3,054명

2015년도

○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사업 시행(13개 자치구 80개 동)

○자치구, 동주민센터 근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지급: 2,385명
○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: 2,608명

2016년도

(단위 : 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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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3
(x5,865,000)
31,382,566

(x-)
0

(x-)
87,827

(x5,865,000)
31,470,393

(x5,865,000)
31,445,846

(x-)
0

(x-)
24,547

2014
(x9,843,061)
41,576,552

(x-)
0

(x-)
0
(x9,843,061)
41,576,552

(x8,958,955)
38,157,257

(x-)
0

(x884,106)
3,419,295

2015
(x7,822,500)
57,913,105

(x-)
0

(x-)
-655,700

(x8,927,799)
51,496,414

(x8,917,347)
50,690,408

(x-)
0

(x10,452)
806,006


